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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主題

競爭法 政策의 國際規範化와

政策課題別 對應方案

申 光 湜 (韓國開發硏究院 )



－ 競爭法 政策이 환경, 노동문제 등과 더불어 다자간 협상의 次期 라운드 議題로

논의되고 있음.

경제적 국경의 소멸과 기업활동의 세계화로 중요한 경쟁관련 문제들이 제기

되고 있는 바, 경쟁법의 미온적 집행에 따른 시장폐쇄, 效果 닥트린에 의거

한 競爭法 域外適用, 경쟁법의 실체적 차이와 국가행위, 초국가적 경쟁제한

행위, 반덤핑규칙과 경쟁규칙간의 마찰 등이 경쟁법 정책의 국제적 수렴

조화를 필요로 하는 현상들로 지적되고 있음.

－ 각국의 경쟁법 및 그 집행이 국제통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하

에, 어떤 형태로든 競爭法 政策을 국제규범에 편입시켜 조화를 이루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임.

경쟁법 정책과 무역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私的 貿易障壁으로

기능하는 反競爭的 行爲를 어떻게 국제교역질서의 맥락에서 다루어야 할지

가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음.

－ 경쟁법 정책의 국제규범화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양자 및 지역적 차원에서도

경쟁법 정책을 둘러싼 국가간 마찰의 해소, 관할권 분쟁의 완화 방지, 경쟁법

집행상의 상호협력 조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1 . 國際規範化의 展望

가. GATT/WTO

－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1차 WT O 각료회의에서 경쟁정책과 WT O간

의 관계를 연구하고 WT O의 틀 안에서 조치를 요하는 문제를 파악하여 그 결과

를 General Council에 보고할 전문가 그룹을 두기로 합의함에 따라 경쟁법 정

책이 WT O의 다자간 협상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음.

WT O의 전문가 그룹은 국제적 차원의 反競爭的 行爲를 다룰 새로운 규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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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O 내에 포괄할 가능성을 검토하여 1998년에 협상의 가망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바, 國際競爭規則에 관한 多者間 協商의 개시 여부는

이 보고서에 대한 각국의 반응과 논의에 달려 있을 것임.

－ 현시점에서는 경쟁정책을 次期 라운드 議題로 다루는 것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접근방식, 검토대상 및 논의내용 등에 관해서도 이

견을 보이고 있어 경쟁라운드의 개시 여부가 불투명하며, 개시되더라도 그 시기

는 빨라야 2000년대 초가 될 것으로 보임.

국제적 경쟁규범을 확립하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EC 등의

입장과 競爭과 貿易의 양시각에서 경쟁 무역의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는 일

본 등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반덤핑조치가 유일한 자국산업 보호수단이

된 상황에서, 미국, EU 등은 경쟁제한적 무역조치와 경쟁원칙간 상충의 해

소에 적극적일 수 없는 입장이며 다자간 논의를 통해 현재의 반덤핑협정이

경쟁정책적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음.

미국은 표면적으로 경쟁정책 등의 신세대 무역이슈들을 次期 라운드 議題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하면서도, 사실상 경쟁정책 이슈와 무역정책 이슈의 연

계논의, 경쟁법 역외적용에 관한 논란 등을 우려하여 소극적 유보적인 입

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미국은 WT O의 많은 회원국들이 효과적인 경쟁법 정책체제를 갖추

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다자간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實益이 별로 없다

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국의 강력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OECD에서의 규범화

를 추진하고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과 적

용확대를 꾀하고 있음.

－ 각국 경쟁법의 대상, 개념, 집행메카니즘 등의 차이를 감안할 때, 경쟁정책의 국

제규범화는 EC가 제안하고 있는 점진적 접근법 내지 최소규범화 방식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WT O 전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선진국과 일부 선발 개

도국을 포함하는 복수국간 협정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

－ 최소규범화 방식은 대다수 국가들이 수용하는 競爭法 原則들에 대한 합의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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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인바, 카르텔 금지원칙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규범이 확립될 가망이 많음.

카르텔(특히 hard core 카르텔)은 反競爭的 效果가 명백하고 각국이 이를

위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합의가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 경쟁법의 대

상영역 가운데 국제규범의 집행이 가장 용이하고 간단한 분야임.

Hard core 카르텔이란 효율창출 제고를 위한 경제활동의 실질적 통합을

내포하지 않는 경쟁자간의 협력행위, 즉 독점력의 형성 강화 행사만을 목

적으로 하는 가격고정, 시장분할, 고객배분, 입찰조작등의 적나라한 담합행

위를 지칭함.

－ 카르텔 관련원칙들이 규범화될 경우, hard core 카르텔의 금지원칙이 확립될 가

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예외인정의 기준과 범위, 합리원칙이 적용될 수평적 제

한의 유형, 카르텔 규제의 관할권(역외적용), 분쟁해결절차 등이 주요 협상의제

가 될 것임.

－ 기업결합, 수직적 제한, 지적재산권 남용 등에 관하여 실체규범이 마련될 가능성

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경쟁법 적용방식과 기준 등이 나라마다 달라 집행가능한

공통의 규범을 확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 다자간 합의도출

이 어려운 영역에서는 양자간 협력 조정에 의한 수렴화 노력이 강화될 전망임.

나. OECD

－ OECD는 경쟁법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쟁법 정책의 국제적 조화 협력을

위한 논의를 전개해 왔으며, 지금까지 8개의 경쟁정책 관련 理事會 勸告를 채택

하였음.

－ 1996년 10월 경쟁법 정책위원회에서 미국은 hard core 카르텔을 대상으로

OECD 차원의 구속적 협정, 이사회 권고 또는 기타 형식의 협정 체결을 위한

작업을 개시하여 1년내에 마무리할 것을 제안하였음.

－ 구체적으로, 미국은 hard core 카르텔에 대한 禁止原則을 확립하고, 각국의 경

쟁법 집행체제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사항 및 국제적 협력의무를 규정하며, 각

국이 適用除外 카르텔의 축소 제거를 약속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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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ard core 카르텔의 금지원칙.

② 각국 경쟁법 집행체제의 최소기준

적극적 법집행의사의 천명

충분한 억지 및 징벌효과를 갖는 처벌규정.

효과적인 법집행기구 및 절차의 확립.

私訴의 실효성 제고.

적용제외 카르텔의 통보 및 축소 제거계획 수립.

③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 집행상의 국제적 협력의무.

외국경쟁당국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장치 마련 등.

－ 이는 다른 나라에 대하여 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경쟁법 집행을 요구하면서, 兩

者間 協定의 체결을 통해 情報提供 交換 등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임.

－ 미국이 제안한 카르텔 금지협정의 체결이 회원국들로부터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조만간 OECD에서 어떤 형태로든 카르텔 관련 경쟁법 정책의 국제규범화

가 이루어질 가망이 많음.

카르텔 금지협정은 hard core 카르텔에 대한 금지원칙, 상호통보, 조사, 정

보제공, 증거공개 등의 국제적 협력의무를 규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용제

외 카르텔의 허용기준과 범위, 수출카르텔, 분쟁해결절차 등이 논의 협상과

제가 될 것임.

－ 또한, OECD에서 기업결합의 신고기준, 기간, 절차의 통일, 경쟁당국간의 정보교

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심사절차의 수렴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다. 양자간 협력 조정

－ 많은 나라들이 兩者間 協議나 協力協定의 체결을 통해 경쟁법 정책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해소 방지하고 경쟁법 집행상의 협력 조정을 도모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외국의 카르텔 등 反競爭的 行爲로 자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심각

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교역상대국에게 경쟁법 집행의 강화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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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함과 동시에 자국 反트러스트法의 역외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쟁법의 국

제적 집행에 필요한 외국의 공조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에는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경쟁법 정책의 협력 조정을 위한 양자간

협정이 확산되고 협정의 내용도 마찰방지 해소의 차원을 넘어 경쟁법 집행상의

적극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외국당국과의 공조하에

경쟁법의 국제적인 조사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2 .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 경쟁법 정책의 국제규범화 내지 국제적 협력 조정의 추세는 우리경제 전반에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인바, 産業政策이 競爭政策을 압도하여 왔

고 선진국에 비해 시장경쟁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로서는 기존의 정책 제도

관행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경쟁정책이 國內的 政策이라는 견해에 기초한 고립적 경쟁정책이 불가능해지고

있는바, 공정거래법 정책 및 그 집행을 국제적 구도와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

로 적극 개선해야 할 것임.

카르텔 관련원칙, 기업결합의 평가규칙, 공공독점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관

한 규칙, 경쟁법 집행체제와 절차 등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규범과 조화되

도록 개선하고, 외국에 피해를 가하는 카르텔 및 외국기업과 상품의 國內市

場接近을 저해하는 排除的 行爲들이 국제규범화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및 정책자원의 배분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카르텔

－ 카르텔 관련 國際規範의 확립은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강화와 더불어 현

재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는 法令에 의거한 競爭制限行

爲의 대폭 축소 및 사업자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바, 산업정책 위주의 경제운영방식과 체제를 개편해야 하는 과제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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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경쟁제한적 산업 무역정책 수단(적용제외 카르텔제도, 행정지도 조

정을 통한 카르텔화 등)에 의한 국내산업 보호 육성이 불가능해질 것임.

수출입카르텔의 금지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업자단체의 각종 활동과 국내기업들의 사업 거래관행이 외국기업 상품

을 배제하는 카르텔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며, 이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미국, EU 등과 마찰을 겪을 가능성이 큼. 나아가, 카르텔

규제법제 및 집행체제 절차에 관한 수렴 조정의 압력 및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을 위한 협조(조사 및 증거수집 등)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질 것임.

국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외국에 의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에 노출되

어 기존의 행태와 활동양식을 크게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임.

(1)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

－ 우리나라에는 法令에 따른 정당한 행위 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어 합법

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競爭制限行爲가 많고 사업자단체에 대한 行政指導등을

통해 공동행위가 묵시적으로 조장되거나 용인되는 경우도 흔함.

－ 카르텔에 관한 국제규범이 확립되면 법령에 의거한 適用除外 카르텔은 물론 묵

시적으로 조장 용인되는 카르텔을 불가피하게 축소해야 할 것인 바, 競爭政策

의 역할을 제고하고 경쟁정책과 산업 무역정책간의 효율적 연계가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할 것임.

－ 먼저, 경쟁정책당국과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각종 개별법상의 적용제외 카르텔제

도에 대하여 그 내용, 논거, 경제적 효과, 적용제외 제거시의 파급효과 등을 검

토 분석하고,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기준과 범위에 비추어 합리적 필요성과 정

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유지 허용한다는 원칙하에 적용제외 카르텔제도의

축소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가격협정, 생산 판매량 할당, 시장분할 또는 고객배분만을 내용으로 하는 카르

텔은 hard core 카르텔로서 공식적 명분이나 목적이 무엇이든 철폐가 불가피

함. 흔히 가격안정, 거래질서 확립, 과당경쟁 방지 등이 적용제외 카르텔의 논

거로 제시되나 국제적으로 수용가능한 기준이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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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유통, 연구개발, 마케팅 등에서의 경쟁자간 협력을 통해 효율을 창출 제

고하는 목적과 효과를 갖는 적용제외 카르텔은 유지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규모경제의 실현, 위험분산, 제품 안전기준 등의 표준화,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카르텔이 이에 해당할 것임.

이러한 근거에서 허용되는 카르텔의 경우에도 카르텔의 내용, 규모, 범위 등을

효율창출 제고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공동행위에 따른 경쟁제한(특히,

외국기업 상품의 배제)의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며, 적용제외 카르텔이

가격협정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를 제거해야 할 것임.

적용제외 카르텔이 실현하는 효율의 증진이 경쟁감소에 의해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제외 관련규정에 다양한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독일에

서 合理化카르텔 참가자들은 카르텔이 技術的 經濟的 效率을 제고하고 效率增

加가 低價格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이전될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일

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카르텔 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외부 사업자와 소

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며 부당한 차별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것등을 요구하

고 있음.

－ 경쟁정책당국이 외국과의 마찰 갈등, 외국의 일방적 조치등을 초래할 수 있는 카

르텔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주고, 카르텔에 관한 국

제적 논의 협상 및 경쟁법 집행상의 국제적 협력 등에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

요한 재량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임.

경쟁정책당국에 적용제외 카르텔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협의 및 변경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거래법상의 事前協議節次를

거치지 않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명령 허용 승인된 카르텔은 무효라는

원칙을 확립하여 카르텔 명령 허용 인가시에는 경쟁정책당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용제외 카르텔에 대한 경쟁정책당국의 조정 통제능력

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한 협약체결의 인가 및 수출입질서

유지를 위한 조정명령이 사업자간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공

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전협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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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단서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카르텔은 소

수에 불과하면서도, 인가대상 공동행위의 범위 및 사유가 광범위하고 일반적으

로 규정되어 있는바, 적용예외의 요건과 기준을 보다 객관화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한 제도로 운영해야 할 것임.

예컨대,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에 공정거

래위원회는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가요건이 구비

되면 가격고정이나 생산제한도 인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경쟁력 강화 등의 적용예외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발견되는 입법

례이나, 수출정책을 이유로 한 hard core 카르텔의 예외 인정은 미국 통상

법 301조 및 경쟁법 역외적용의 정당성을 배양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법령에 의거한 명시적인 적용제외 카르텔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조장 용인되고

있는 카르텔도 축소 제거해 나가야 함. 특히 사업자단체의 역할과 기능 및 사

업자단체와 관련 정부부처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인

내규나 관행을 적극 개선해야 할 것임.

1995년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설립을 신고한 사업자단체는 3,448개에 이름.

사업자단체를 통해 가격, 생산량, 설비조정 등에 관한 행정지도 조정이 이

루어지는 과정에서 공동행위가 조장 용인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단체가

입 탈퇴 제한, 단체가입 의무화, 회원사 사업활동 제한, 신규사업자 시장참

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의 내규나 관행등에 의해 경쟁제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빈번함.

각종 사업자단체에 위임 부여되어 있는 정부의 규제업무와 권한(예컨대, 제

품기준설정, 인허가, 수입추천 등)을 대폭 축소 조정하여 사업자단체가 시

장정보의 수집 교환 등과 같은 본연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자단

체가 업계의 자율조정이라는 명분으로 행하는 경쟁제한행위를 면밀히 감시

하여 담합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 관련법제와 정책도 재검토하여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합리성이 결여되

어 있는 적용제외의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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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中小企業協同組合과 우선적으로 團體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고, 중소기

업간의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영에 가격설정에 관한 조합원의 합의가 포함되면 국

제경쟁규범상 당연위법이고, 신규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적용제외의

대상이 되기 어려움.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공공기관의 구매가 무역에 영향

을 미치거나 외국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에 국제적 마찰이 발생할 소

지가 있음.

(2)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강화

－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처벌 억제할 수 있는 법제와 집행체제 및 절차를 확립하

고, 카르텔 규제를 경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법집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경제의 담합성향과 체질을 불식시켜야 할 것임.

－ 먼저, hard core 카르텔에 대하여 當然違法의 原則을 확립해야 할 것임.

공정거래법은 일정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 을 부당한 공동행

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경쟁의 실질적 제한 은 市場支配力의 형성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시장지배력은 통상 담합 사업자들의 점유율

합계를 기준으로 평가되는바, 공모자들의 占有率이 낮아 집단적으로 市場支

配力을 형성·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지 않음 .

Hard core 카르텔에 대하여 당연위법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경쟁의 실질

적 제한이라는 立證要件을 배제하고 그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합의의 입증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임.

－ 현재의 카르텔에 대한 나열식 금지규정을 포괄적 금지규정으로 바꾸어 탈법행위

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8개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바, 다양한 경

쟁제한행위가 法定列擧行爲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 課徵金을 상향조정하고 hard core 카르텔에 대해서는 과장금을 부과한다는 원

칙을 확립함으로써 과징금제도가 담합에 대한 억지효과를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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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은 1995년부터 담합기간 매출액의 1%에서

5%로 상향조정되었으나 여전히 적정한 억지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적은

금액임.

－ Hard core 카르텔에 대해서는 형사벌 부과를 적극 모색하며, 특히 공공조달사

업에서의 입찰담합 조작에 있어서는 共謀企業들을 처벌하는 이외에 관련 개인을

형사기소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임.

－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담합 사업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박탈하고 담합기도를 억

제하는 장치가 되는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유인을 높여 카르텔 규제에 있어서

私訴의 機能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私訴의 권리가 실효성 있게 유

지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카르텔 관련 국제규범은 외국의 카르텔로 피해를 입는 국가가 상대국에 경쟁법

집행을 요구하거나 상대국의 협력을 얻어 스스로 자국법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 경쟁정책당국은 외국당국의 법집행 요청 및 경쟁법

의 국제적 집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경쟁법

의 효율적 집행체제 수단의 개발, 외국법제와 기업관행등에 관한 정보수집, 외국

당국과의 법집행 협조 노력등을 통해 국제경쟁규범의 집행능력을 강화해야 함.

카르텔 관련 국제규범이 hard core 카르텔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실제적

으로 특정 카르텔이 hard core 카르텔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으

며 국제규범의 확립에 따라 카르텔은 더 은밀하고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루

어질 것이기 때문에 카르텔의 성격규정 분류를 둘러싸고 국가간 의견대립

과 마찰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을 것임. 이에 대응하여 카르텔에 대한 경쟁

법 정책 수립 집행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외국당국에 대한 국내기업 관련정보의 제공, 외국에서 제공받는 기업정보의

이용 보호 등을 규율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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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결합

－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실체적 및 절차적 규범의 조화를 모두 이루려는 노력이 있

지만, 현실적으로 절차적 규범의 수렴화가 (특히 OECD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비하여 기업결합 규제법제와 절차를 개선하고 國際的 企業結合의

審査와 관련한 외국당국과의 정보교환 및 논의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기업결합 신고서의 통일, 심사기간 절차 및 심사결과의 조화, 기업결합 분

석 평가방법의 조정 등에 대비해야 하며, 기업정보의 교환 및 보호를 규율

하는 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기업결합 사전신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적으로 기업인수 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기업결합에 대한 감

시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기업결합을 통한 독점력의 형성 강화를 억제해야 할

것이며, 현재 기업결합규제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규제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대체재의 범위, 지리적 시장의 범위, 시장집중도, 진입장벽 등에 대한 구체적 판

정기준을 확립하여 기업결합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심사기간을 명

시하여 그 기간을 초과하면 기업결합이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임.

－ 기업결합 자체를 막고 있는 사전적 규제 및 競爭外的 視角에 따른 기업결합의

규제를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임.

다. 수직적 제한

－ 수직적 제한의 경우에는 각국의 실체규정, 법적용방식 등이 다양하고 일반적으

로 合理原則이 적용되므로 다자규범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나, 합리원칙의

최소 적용기준이 규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국내기업들의 배타적 대리점 유통체제, 부품조달방식, 거래관행 등이 외국기업

상품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構造的 障碍物로 인식되어 통상문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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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비하여 산업별로 부품조달 및 유통의 계열화, 내부거래, 수직적 제한 등

의 실태를 조사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유통 거래의 구조와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라. 공기업

－ 전력 통신 등의 산업이 자연독점성을 이유로 독점적 공기업 형태로 유지되어

왔고 연관산업과 수직적 관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

과정에서 주로 獨占力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될 것이며 특히 필수설비를 이용한

독점력 남용행위와 약탈적 가격설정이 문제시될 것임.

－ 국제적으로 공기업, 규제산업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하

여, 전력 통신등의 공공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원리의 적용을 확대하고 경쟁도

입에 따른 사업자간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임.

경쟁법과 규제의 관계를 정립하여 공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절차를 어떻게 규제와 경쟁법으로 분담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필수설비, 상호접속 등에 관한 사항이 주로 정부의 사전적 규제에 의해 다

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경쟁제한적 법령의 사전협의제도나 시장지배적 지

위남용 금지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공기업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구조적 규제 차원에서 경쟁을 적극 도입하여 기존의 독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

고 국내기업의 시장진입을 허용하여 해외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마. 무역정책

－ 경쟁법과 무역법간의 상충과 괴리를 해소하고, 경쟁법 적용을 제외 제한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경쟁제한적 정책의 결정 집행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적 법령 제정·처분 등의 협의규정(제63조)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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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반해 대외무역법 제62조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경쟁제한

적 정책결정을 여과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경쟁법 정책 국제규범화의 제1차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카르텔

의 경우, 공정거래법은 이를 암묵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대외무

역법에서는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양 법률간의 괴리를 해소해야 하며,

수출카르텔 관련 협회나 수출단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 국내산업보호와 對日貿易赤字의 개선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輸入先多變化 制度

는 1999년까지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폐지계획의 성실한 이행으

로 他國이 제기하는 반경쟁성에 대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政府間 協定, 業界間 協約, 獨自的 規制 등을 통해 총 5개 품목

이 수출자율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향후 산업구조조정과 反덤핑에 관한 국

제적 논의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輸出自律規制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규정의 명료화 등을 통해

정부간섭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바. 경쟁정책 협력협정

－ 경쟁법의 국제적 적용이 확대되면서 경쟁법 집행상의 국제적 협력 조정 요구와

압력이 강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미국은 외국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의한 시장폐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트러스트법을 역외적용하거나 통상법 301조를 사용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

며, 이를 배경으로 경쟁법 집행의 강화를 요구할 것임.

미국이 자국의 수출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방적인 경쟁법 역외적

용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나 그 위험은 상존하며, 우리나라에

서의 반경쟁적 행위들이 미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쟁정

책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통상법 301조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외국기업 상품의 국내시장접근을 저해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적극 시정하고 사업

- 15 -



자단체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법의 미온적 집행을 이유로

한 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 시도나 무역제한조치의 동원을 방지해야 할 것임.

－ 미국은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에 필요한 외국의 협력을 확보하고 域外適用을 둘

러싼 마찰을 완화 해소하기 위하여 자국 국제 반트러스트 집행지원법에 의거

한 반트러스트 상호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협

정체결을 요구해 올 것으로 보임. EU도 양자간 협력협정의 체결을 제안해 올

가능성이 있음.

반트러스트 상호협력협정은 국가간 의견교환, 상호통보 등을 통한 갈등의

해소뿐만 아니라 상호 조사협력과 비밀정보의 제공 등을 위시한 적극적 협

력을 도모하는 협정으로서 미국 경쟁법의 국제적 적용을 위한 정보획득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협력협정 등을 통한 경쟁법 집행상의 국제적 공조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법의 실체규정, 적용범위, 처벌규정 등의 국가간 차이에 기인하는 문제

들이 제기될 것임.

－ 이러한 협력협정의 체결은 競爭制限行爲에 대한 상호 역외적용을 촉진하려는 것

으로서 경쟁법 정책의 집행수준과 체제에 있어 공통점이 많은 국가간에 효과적

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나, 우리가 역외적용 법제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

황에서 협정체결은 상호 호혜적일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

결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할 것임.

－ 국내기업으로 국한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적용범위를 국내거래나 대외교역을 제

한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實體規定과 執行節次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임.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나 대외교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기업결합 제

휴, 외국사업자들의 수출카르텔,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장분할 등에 대해 공

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시장의 경쟁을 실질적, 직

접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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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主題

産業別 波及效果 및 對應方案

韓 來 希 (포스코經營硏究所 )

趙 成 鳳 (에너지經濟硏究院 )

趙 撤 (産 業 硏 究 院 )

崔 善 奎 (通 信 開 發 硏 究 院 )

李 在 亨 (韓 國 開 發 硏 究 院 )

朴 光 淳 (産 業 硏 究 院 )

南 逸 聰 (韓 國 開 發 硏 究 院 )



鐵 鋼 産 業

포스코經營硏究所 韓 來 希

1 . 序 論

－ 경쟁라운드가 한국의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

해 볼 수 있음. 첫째는 경쟁라운드가 국내 경쟁규범의 수준을 상승시키는 결과

를 낳게 됨에 따라 철강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규율이 강화될 수 있

음. 둘째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정책 관련 국제규범이 강화됨으로써 철강

교역에 대한 새로운 규율이 도입될 수 있음.

－ 철강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며 전략적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독과점적인 시

장구조와 정부개입이 일반화되어 왔는데 이는 과거 철강교역에서 항상 통상마찰

의 핵심이 되어 왔음.

철강통상에서 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경쟁라운드 관련 이슈는 1) VRA 및 수

출카르텔, 2) 정부규제와 경쟁, 그리고 반덤핑 및 보조금 등을 들 수 있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의 주장은 1) 세계 철강생산자들은 보호된 국내

시장에서의 독점적 이윤과 정부의 지원을 배경으로 해외(미국)시장에서 덤

핑을 행하고 있으며 2)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철강 국제카르텔이 있

어 상호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모든 수출물량이 미국으로 향하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함.

따라서 미국은 철강의 공정무역질서 수립을 위해 이러한 외국 철강생산자들

의 불공정 행위와 이를 조장(용인)하는 외국의 정부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경쟁규정의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미국의 문제제기는

철강다자간 협정(MSA )의 추진으로 이어졌는데 MSA는 경쟁규범을 담고 있

음. 현재 MSA는 결렬상태에 있으나 재개 가능성은 상존함.

－ 최근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통제 및 지원이 주된 통상

마찰 사안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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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鐵鋼産業의 市場構造

－ 철강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 전략적으로 육성되어 온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체적으로 높은 시장집중 현상을 보임. 국내에는 1개의 고로사와 13개의 전기

로 업체가 있는데 특히 주요 기초소재인 열연은 최근까지 1개사에 의해 독점공

급되어 왔음.

－ 그러나 95년 하반기 한보의 미니밀 가동으로 열연시장에도 경쟁이 시작되었으

며 전반적으로 철강산업의 경쟁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더구나 수입

자유화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가속될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철강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품목은 95년

15개사 11 품목에서 1996년 10개사 9품목으로 줄어들었음.

－ 90년 이후 철강산업의 공정거래볍 위반사례는 총 48건으로 전체의 1.3%에 지나

지 않으며 가장 문제시되었던 불공정거래 행위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 불공정

하도급거래, 부당내부거래의 순임.

－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구조는 아래와 같음.

< 원료구매 >

대부분 해외로 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원료의 구매는 장기계약에 의존

하는데 매년 가격 협상에 있어서는 공급자간의 담합과 수요자간의 담합이

존재해 옴. 이에 있어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수요자의 지도자로 역할해 옴.

그러나 최근 일본이 일부 원료구매에 있어 개별협상에 나서면서 수요자간의

담합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원료수송 >

철강원료수송은 국내 5개 해운사와 철강생산자(포스코)간의 전용선 계약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철강생산자와 해운사간의 수직적 계열관

- 20 -



계는 존재하지 않음.

< 협력작업 >

포스코의 경우만 볼 때 제철소내 협력사는 포항이 33개, 광양이 28개 회사

인데 이중 포스코와 자본결속 관계에 있는 회사는 4개사임.

대부분 협력사들은 영세하며 100%에 가까운 포스코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 유통 >

국내 철강유통에는 네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직거

래는 50% 수준이며 하향추세에 있음. 나머지는 대부분 자회사인 판매전문회

사가 직영대리점을 통해 공급하고 있음. 직영대리점과 판매전문회사와의 자

본관계는 없음.

수입은 개별 상사나 중개인에 의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수출은 일본, 이란, 대만에서는 종래의 전담 창구상사제도가 존재하나 기타

지역에서는 다수의 상사를 통해 수출하고 있음.

3 . 競爭政策과 鐵鋼交易

가. VRA 및 수출카르텔

－ 92년 까지 철강교역은 미국이 전세계 철강생산국을 상대로 체결한 VRA에 의해

규제되어 왔음.

< 철강 VRA의 주요 연혁 >

일본, EC와의 VRA (1969∼1971, 1972∼1974)

미- EC간 철강협정 (1982∼1985, 1986∼1989)

Reagan VRA (1984∼1989):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EC, 핀란드, 일본, 멕

시코, 남아공화국, 한국, 스페인,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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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수엘라, 유고슬라비아

Bush VRA (1989∼1992): Reagan VRA 연장

－ 그러나 1992년 VRA가 종결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VRA는 존재하지 않음. 단

EU도 CIS 국가로 부터 수출에 대하여 반덤핑제소를 자제하는 대신 수량제한을

가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은 미국을 제외한 철강생산국의 생산자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오래전 부터 제기해 옴. 미국은 일명 버어마 협정(East of Burma Agreement )

또는 런던조약(London Agreement )으로 불리는 이 철강 국제카르텔은 버어마를

기준으로 세계시장을 양분하여 EC와 일본이 각각 Spheres of Influence(영향

권) 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임. 그리고 상대편 영향권 내의 제3국에 대한 물량과

가격제한도 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mill- to- mill 가격/물량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포스코도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국은 주장하고 있음. 아래 표는 미국이 주장하는 19

93년 일본의 주요 mill과의 쿼터 내용임.

국 가 mill
일본의 연간

수입쿼터(MT )*

1993 실제

수출물량(MT)

한 국 POSCO 2,200,000 2,643,491

대 만 C S C 600,000 801,214

브라질 USIM/COSIP/CSN 450,000 442,311

호 주 B H P 180,000 168,743

남아공 ISCOR 180,000 184,005

< 미국의 주장 >

－ 95년, 96년 철강업계가 UST R에 철강부문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NT E )에 포

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보고서는 철강카르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

겨있음. 비록 한국에 대해 별도의 부문을 할애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하는 데 있어 한국을 연계하여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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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업계가 지적하는 시장분할 및 가격담합행위는 주로 일본을 중심으

로 각국과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mill- to- mill base로 일본과 각

국이 일본시장에 대한 수입쿼터를 설정 일본에 대한 수입을 억제하고 있고,

포스코와는 연간 220만톤 쿼터를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 특히 1994년의 경

우 포스코가 일본 자동차업계에 소재를 장기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것도 mill- to- mill간 내부적으로 체결한 쿼터라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EU 부문을 지적함에 있어서도, EU/일본/한국간 London Agreement

또는 Burma Agreement를 체결 매년 쿼터를 설정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995년의 경우 EU와 포스코간 연간 20만톤 내외 수출제한을 합의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EU/일본/한국이 정기적으로 이를 위한 정

기적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

나. 정부규제와 경쟁

－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통제는 1970년 제정된 철강공업육성법 에 의해 정부가 철

강산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대신 업무상황이나 장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업무상

황에 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식화. 1986년 동법은 폐지되었으

므로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공식적으로 부재함.

－ 그러나 미국 강관협회(CPT I:Committee on Pipe and T ube Import s )는 1995년 6

월 1일 UST R에 한국 정부의 철강제품에 대한 불합리한 수출제한 및 가격통제

등을 이유로 미 통상법 301조에 의한 조사를 요청

－ 미 강관협회의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한국은 강관제품의 소재인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의 가격과 수출에 대한 통제

를 통해서 국내시장에서의 강판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케 하였는데, 이것

은 한국 강관제품(pipe and tube)의 경쟁력을 불공정하게 강화시켜 미국 강

관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음.

한국 철강업계는 EU와 사실상 Safeguards 협정을 맺고 있어 EU에 대한 수

출을 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출물량을 미국으로 집중시켜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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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양국간 철강협의기구 설치를 조건으로 301조 청원을 철회.

－ 그러나 미국은 계속 정부통제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으며 한보사태, 포스코의

한보 경영에의 관여는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

－ 그외 정부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이가 철강산업에 대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현대제철소의 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현재 신규공장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이 무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외 공식적인 규제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의 철강생

산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 세계철강업계의 분위기이므로 이 자체가 통

상문제시 되지는 않을 것임.

－ 그러나 간접적으로 통산부에서 현대의 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제3자(외국)

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산업에 대한 개입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임.

다. 반덤핑 및 보조금

－ 반덤핑과 보조금은 철강통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철강무역을 제한하는

가장 주된 요소이며 한국도 반덤핑/상계관세 때문에 대미 철강수출이 거의 중단되

다시피 함.

일례로 미국의 IT C 가 행한 반덤핑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198

0∼1993년 기간 동안 총 반덤핑 제소 건수의 38.4%, 상계관세 제소 건수의

54.5%가 철강제품에 관한 것이었음. 또한 조사가 중간에 정지되거나 종료된

사안의 70%가 철강제품이었음.1)(이는 철강수출 자율규제 협정(VRA )을 통

한 정치적 해결 때문으로 보임)

－ OECD 용역으로 행해진 Willig 교수의 반덤핑 보고서에 정의된 덤핑의 종류에

따르면 철강산업에 있어 반덤핑 행위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독점적 덤핑

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

1) USIT C, T he Econom ic Effect s of Antidum pin g an d Count erv ailing Duty Order an d

Su spen sion A greem ent s , U SIT C Inv estigation No. 332- 344, 1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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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덤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독점력을 가져야 하나 최근 철강수출시장

은 더욱 경쟁적으로 되어가고 있음(Herfindahl Index가 1972년 1,006이었는

데 1990년에는 534로 감소하였는데 HI가 1,006이라면 독점의 위험이 거의

없는 수준이며 HI 534는 경쟁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한국 철강산업도 미국의 빈번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의 희생자로서, 특히

1992년 판재류에 대한 대규모 제소로 인해 대미수출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음.

(한국의 피소 현황은 부록 1, 2 참조)

한국은 총 15차례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건 중 2건을 빼고는 모두 VRA로

이어지거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받았음. 현재에는 냉연강판, 아연도 강판,

유정용 강관, 스텐레스 강관이음쇠, 스텐레스용접 강관, 와이어 로프, 스탠다

드 강관, 가단주철관 이음쇠 등 8개 품목이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음.

－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및 제소의 위협은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에 실질적

인 접근장벽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효과는 명백함. 가령 열연강판에 대해서는 무

피해 판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스코의 대미 열연수출물량은

포스코와 USS의 합작회사인 UPI에의 공급물량을 제외하고는 미미함. 약 20%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은 1992년 제소 이후 수

출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음.

포스코의 피소품목 대미수출 추이

(단위: 천톤)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열연코일 188 654 732 923 393 749 746

냉 연 38 91 80 126 5 0 4

아 연 도 28 22 30 71 15 0 3

－ 1992년 제소에서 철강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공식적인 보조금이 아닌 산업정

책 혹은 철강공업육성법 등에 의한 각종의 산업지원 조치가 미국에 대해 보조금

으로 간주되었는데 보조금 성격으로 판정된 정부지원은 정부지분 출자, 금융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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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지원, 해외차관 특혜지원, 인프라 지원 등임. 이중 포스코에 대한 금융특혜가

과연 보조금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이러한 보

조금 시비는 금융특혜를 받은 전 산업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라. MSA 및 MSA

－ 철강 VRA가 종료되면서 철강공정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해 관세인하, 보조금 금

지, 각종 비관세 장벽의 철페를 골자로 하는 철강 다자간 협정(MSA )이 추진되

었으나 이견 차이로 1994년 10월 이후 결렬된 상태로 존재함. MSA는 UR 보조

금 협정보다 강력한 보조금 규율을 담고 있으며 민간 및 정부의 반경쟁 행위와

관련한 경쟁조항을 담고 있음.

－ 1994년부터 미국은 MSA 경쟁조항을 중시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반대로 반

덤핑에 관한 규율은 MSA 내에서 토론되지 못함.

－ 그러나 특수강만의 다자간 협정인 MSSA는 1996년중 민간에 의한 합의를 이루

었고 현재 정부차원의 타결이 추진중임. (최근 EU의 신 철강 보조금 협약 채택

으로 협상의 진전이 답보상태임)

－ MSA 협상의 재개 가능성은 단기간에 기대되지 않고 있으나 신흥 개도국, 구 공

산권 국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봄.

4 . 競爭라운드가 鐵鋼産業에 미치는 影響 및 政策課題

－ 경쟁정책 논의가 철강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는 국내 경쟁법의 적용 문

제, 철강 국제 카르텔, 정부규제,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가. 철강산업에 대한 국내 경쟁법의 적용

－ 포스코에 의한 독점적 공급체제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었음. 그러나 철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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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쟁적 수준이하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독점적 가격으로 인한 폐해는 그다지

없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철강산업은 대기업집단에 의해 소유되는 다른 주요

산업에 비해 계열기업간 내부거래의 정도가 낮은 편임.

－ 생산자의 독점적 지위 및 초과수요의 존재에 따른 공급자 위주의 상관행에서 비

롯되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 부당한 내부거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로 인한

폐해는 공정거래법의 강화와 함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최근 동남아, 러시아 등으로 부터의 저가 수입 철강재의 증대, 미니밀 열연 생산

의 확대로 그동안 독점의 정도가 가장 높았던 열연제품 시장에도 경쟁이 증대하

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시장에서 다수의 경쟁자간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문제, 수입재에 의한 시장교란 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임.

－ 향후 공정거래법이 경쟁라운드의 진전과 함께 개정 또는 강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인식하지 않고 행해지고 있는 기업관행에 대

해 각 기업들이 공정거래 차원에서 검토할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봄.

－ 통신이나 자동차 산업의 경우처럼 철강산업은 선진국의 대한국 수출확대를 염두

에 둔 시장접근 문제가 주된 통상현안은 아니므로 철강산업에 있어서는 배타적

유통구조가 경쟁라운드의 핵심사안으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국내철강

의 유통체제가 다소 배타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자에 의한 수입재의 유통

도 행해지고 있으므로 유통분야에 대한 국내 경쟁법의 개편은 철강유통 관행에

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됨.

나. 원료의 구매 및 수송

－ 비록 최근에 와서 다소의 변화가 있으나 지금까지 원료의 구매관행을 보면 공동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매자 독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면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 원료의 수송에 있어 전용선 계약은 현재 국내기업만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있어

경쟁라운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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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 카르텔

－ 수출 카르텔에 대해서는 국제적 규범의 제정의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그 이전

에라도 현재 타결 가능성이 있는 MSSA의 경쟁조항을 통해서도 철강산업에 대

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경쟁정책의 집행관련 국제적 협조 의무가 부여되면 한국의 경쟁당국이 이

에 대한 조사의무를 지게 될 수 있음.

라. 정부통제

－ 정부의 간접적 규제는 향후 MSA나 MSSA의 경쟁조항을 통해서도 계속 문제시

될 것으로 보임.

－ 더구나 미국이 반덤핑 사안에서 까지 정부의 가격통제를 문제삼고 있어 이는 현

재 철강산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통상이슈가 되고 있음.

－ 뿐만아니라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철강을 사용하는 주요산업(자동차,

조선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논리적 잠재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포

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요망됨.

마. 반덤핑제도에 대한 국제적 제재:

－ 반덤핑법의 남용은 한국 철강수출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특히

미국의 반덤핑 제도는 보호무역주의의 산물로 경쟁제한적인 성격을 띤다는 데

대해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이를 적극 활용하여 반덤핑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도모하여 한국의 철강수출 기

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임.

- 28 -



바. MSA내 경쟁규정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 MSA는 경쟁라운드와 별도로 철강산업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MSSA/

MSA내 경쟁규정이 철강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

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요망됨.

사. 개도국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둔 전향적 시각에서 접근

－ 현재 동남아는 한국 철강시장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향후 국내 공급과잉 문제

가 대두되면 동남아에 대한 수출은 더욱 중요해 질 것임. 이에 반하여 동남아

철강시장은 경쟁이 매우 심할 뿐 아니라 현재 각국에서 철강자급화를 위한 철강

산업지원정책, 철강보호무역정책이 속속 도입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한국 철강업은 동남아 수출의 유지 및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으므로 동남아 시장의 접근 가능성을 겨냥하여 경쟁라운드를 이들 국가의 반경

쟁적 행위나 정부규제에 의한 장벽을 제거하는 계기로 생각하는 전향적 협상자

세도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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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 지 産 業

에너지經濟硏究院 趙 成 鳳

1 . 槪 觀

－ 에너지자원산업에서 전력, 가스 및 집단에너지사업과 같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사회간접자본시설로 형성되어 있는 공익산업(public utility industry )에서는 전통

적으로 자연독점적인 특성에 따라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에너지자원산업의 이러한 특성상 경쟁정책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상당히 제한적임.

미국은 농업, 통신업, 금융업, 운수업과 함께 에너지산업을 독점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UR 시장개방에서 공익산업의 특성을 갖는 전기, 가스 및 집단에너지산업

등을 배제하고 있음.

따라서 직접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정책의 국가간 상호적용은

아직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그러나 에너지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의 UR 시장개방은 에너지산

업의 경쟁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 특히 건설시장의 개방은 에너지공

급시설의 건설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은 공기업에 의하여 운영

되는 전력 및 가스산업의 공급시설 건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최근 자연독점적인 특성에 따라 경쟁제한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식되어져 왔던

네트워크산업에서도 경쟁을 촉진하는 구조개편이 나타나고 있음. 즉, 전력, 가

스 등의 에너지산업에 있어서도 중복투자를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수송망공개(open access ) 개념과 이에 따른 서비스의 분할(unbundling )

이 도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네트워크산업에 나타나는 기존의 정부규제를 완

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것을 권고하는 규제개혁의 압력이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 OECD 규제개혁 권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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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산업은 네트워크산업이 아니어서 경쟁제한정책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또

한 국내 정유사가 전형적인 과점시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개방

에 따라 경쟁라운드의 압력을 가장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부문임.

2 . 에너지産業의 競爭環境

가. 민자발전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

－ 민자발전 추진상의 문제점

외국인 참여의 제한

외국인의 투자는 50% 미만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하며 법인의

대표가 아니어야 함.

전력수급계약(pow er purchase agreement , PPA ): 국제적인 IPP사업의 계약

관행에 벗어남.

민자발전 추진주체: 민자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및 선정주체가 잠재적 경쟁

업체인 한전이라는 문제점

－ OECD 전력산업 규제개혁 권고내용

전력분야의 경쟁도입 영역 확대

가장 효율적인 전력산업 경쟁력제고방안은 민영화임.

전력산업구조상 전체경쟁형(발전과 배전의 복수사업자 체제)이 발전만 경쟁

상태인 부분경쟁형보다 효율적임.

규제당국은 상업적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

경쟁시장으로의 전환기에는 가격규제가 필요하나 경쟁도입 후에는 즉각 제

거되어야 함.

암묵적인 교차보조(예; 농어촌지역 보조)보다는 직접적이고 투명한 보조로

전환하여야 함.

전력분야에도 공정거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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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의 개방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일정 부분의 정부감독은 필요함.

환경친화적 전력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좌초비용(stranded cost )이 미래의 투자유인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소되어야 함.

－ 97년 5월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전력 및 가스산업부문의 경쟁촉진방안

발전사업 허가기준의 폐지 또는 보완

민자발전사업의 대폭 확대(1997년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

민자발전사업자 및 자가발전자의 전기 직공급범위 확대

특정전기사업제도 의 도입으로 전기소매분야에 경쟁도입

발전부문에 있어서 한전과 민자발전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1998년 하반기중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민자발전사업자를 한전이 아닌 독립된 기구에서 선정토록 제도 변경

한전의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의 원가가 명확히 구분공개되도록 한전

의 회계체계 정비

전력산업에 경쟁도입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개편방안 마련(1998년 하반기중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발전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발

전사업자의 요청시 송배전망 보유자의 망제공을 의무화

한전의 발전송전배전을 분리하거나, 한전을 지역별로 분리하는 방안

포함

LNG 수출입승인제도를 일정기간 예고후 폐지

나. 5조달 및 건설시장 개방

－ 조달시장의 개방: 1997년부터 중앙지방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

모 이상의 물품구매와 서비스 건설업무는 반드시 국제입찰에 부쳐져 외국업체에

도 참여기회가 주어짐.

－ 건설시장의 개방

1994년부터 외국인은 국내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도급한도액의 적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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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하도급의무부과를 따르는 전제하에서 국내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100%

단독투자가 허용되었음.

1996년부터 외국인은 국내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도급한도액의 적용을 받

는다는 전제하에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100% 단독투자가 허용되었음.

－ 조달 및 건설시장의 개방이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력산업

발전소건설

발전설비의 구매

천연가스산업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가 지연될 경우 LNG 인수설비, 저장탱크 및 배관

망의 건설에 외국업체 참여가능

한국가스공사가 구매하는 LNG 해운서비스에 있어서 외국인 참여 가능

다. 석유시장 개방

－ 개방일정

가격자율화 : 유가연동제하에서 최고가격으로 규제되어 있었던 휘발유, 등

유, 경유, B- C유 등 LPG를 제외한 유종의 가격을 1997년부터 자율화하였음.

1997년부터 석유수출입 승인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였음.

정유부문에 대한 진입과 투자에 대한 규제가 1999년부터 폐지될 계획이나

등록요건으로서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석유저장시설의 보유의무가 있음.

또한 석유판매업에 대한 허가제가 1999년부터 폐지될 계획이나, 등록요건으

로서 일정 수준의 저장시설과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임.

현재 외국인 지분 50%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정제업과 외국인투자 제한 업

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주유소업에 대한 투자개방은 1999년에 시행될 계획임.

－ 외국 기업의 국내 석유유통시장 진입가능성

1999년 주유소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국기업이 단기간내에 국내시장에 직접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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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시설 설치의무

외국법인의 토지소유에 대한 제약

국내 석유제품 유통경로의 계열화

이에 따라 외국 석유기업의 국내 석유유통시장 진입은 ① 국내 수입유통

회사와의 제휴 → ② 자사계열의 판매회사 설립 → ③ 유통망에 대한 투자

확대 의 단계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3 . 에너지産業에서 問題로 提起될 수 있는 競爭制限的 行爲

－ 입찰담합

건설입찰 : 발전소의 건설 및 LNG 인수설비저장탱크의 건설에 있어서 건

설회사의 담합 및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한 감독이 요구될 수 있음.

구매입찰 : 발전설비의 구매 및 LNG해운서비스의 구매절차에 있어서 담합

및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한 감독이 요구될 수 있음.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전력산업에서 민자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와의 불공정한 전력수급계약

한전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상업운전개시 예정일 변경 및 건설중지

한전의 요청에 의하여 설정된 기한 초과시 보상조항 부재

조기 준공시의 계약발효일 불변

민자발전사업체의 귀책책임조항은 있으나 한전의 귀책책임조항은 미비

석유산업에서 유통시장 개방시 정유사의 적극적인 수직계열화 추진에 대하

여 유통망을 확보하려는 외국브랜드의 신규진입 수출입업자나 외국 정제업

자가 기존 정유사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

－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RPM )

미국은 주유소단계에서 재판매가격결정을 둘러싼 많은 소송이 있었음. 법

원의 일관된 결정은 정유사가 직접 소유한 주유소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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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의 가격결정에 정유사가 개입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음. 더 나아가서

수수료계약(commission contract )에 있어서 법적으로 석유제품의 소유권이

정유사에 있을지라도 주유소의 경영자가 정유사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정유

사의 소매가격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S imp son v. Union Oil Comp any ,

377 U.S . 13, 1966). 미국에서는 이후 주유소계약에서 수수료계약은 사라졌음.

1997년의 유가자율화 이후 1999년 주유소 운영업이 개방되면 국내정유사 또

는 외국 석유회사가 석유의 소비자가격에 대한 수직적 제한을 실시할 가능

성이 높음. 이 경우 자영주유소에 대한 석유소비자가격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

－ 석유산업 제품교환(petroleum exchange)

석유제품의 교환은 정유회사끼리 제품을 서로 교환하여 자신의 영업구역에

다른 정유회사가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즉, 특정지방 A에

생산의 본거지를 둔 정유회사 갑이 다른 지방 B에 생산의 본거지를 둔 정

유회사 을의 제품을 B지방에 있는 자신의 상품을 취급하는 주유소에 공급

하도록 하며 반대로 자신은 A지역에 있는 을의 상품을 취급하는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임. 따라서 브랜드는 자신의 것이지만 실제적인 제품은

다른 정유회사가 정제한 것임. 이와 같은 관행은 메이저 석유회사간에 널

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 정유사간에도 이와 같은 관행은 특히 지

방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본질적으로 석유제품이 유사하므로 두 기업의 주도적인 지리적 영업구역이

서로 상이하고 크게 떨어져 있을 때 제품교환은 운송비용을 절감한다는 효

율성제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1928년에 시도되었던 세계 유수 정유회사간의 담합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음. 즉, Standard Oil of

New Jer sey , Royal Ductch/ Shell 및 Anglo- Per sian 등이 참여한 국제적 담

합에서 시장분할과 생산량제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품

교환이 'As - Is ' Agreement의 내용으로 구체화되었음. 이는 생산량 제한이

담합에서 감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이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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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 C는 F T C v. Exx on et al., Docket No. 8934(1973)에서 제품교환이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왜곡하여 과점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기업

간 상호의존을 유도하는 장치라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캐나다의 석유산업

에 대한 연구에서도 제품교환을 시장지배적 정유회사의 독점력을 높이고 연

장하려는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이 개방될 때에 국내 정유회사간의 제품교환은 협소한

국토면적으로 인하여 운송비절감과 같은 효율성제고의 요인으로보다는 시장

분할 또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수행하기 위한 경쟁제한적 행위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4 . 對應方案

－ 시장주도형 에너지정책의 지향

경쟁촉진

진입규제의 대폭 완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경직화된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구조를 분리

하며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산업구조가 재편되도록 함.

가격규제의 완화

정부가 직간접으로 개입하고 있는 에너지가격에 대한 가격상한규제를

완화

에너지원간의 교차지원(cross subsidization)형 가격구조를 개선

가격규제와 소득재분배정책의 분리

－ 실질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간,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그리

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 규제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위하여 준사법적(quasi- judicial)인 권한을 갖는

규제기관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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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 動 車 産 業

産業硏究院 趙 撤

1 . 産業發展

－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약 30년의 짧은 발전역사에도 불구하고 1995년 253만대를

생산하고, 98만대를 수출하여 세계 5위 생산국, 8위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음.

자동차의 수출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8%로 아주 높은 반면 수입규

모는 미미하여 歐美국가들로부터 통상압력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자동차산업의 시장구조는 과점형태로서 현대, 기아, 대우가 생산과 내수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특히 현대가 50% 내외의 내수시장점유율 및 생산비

중을 보이고 있음.

또한 규모의 경제가 큰 특성으로 인해 자동차 주요 3사 중 시장점유율이 가

장 높은 현대가 이익률도 높아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자동차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으로서 세계 전체적으로 1970년대 이

후 기업의 신규진입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합병 및 자본제휴가 활발하게 일어났음.

－ 한국 자동차관련 정책은 일원화, 합리화 등으로 대표되는 진입제한 조장이 그

주류를 이루었음. 즉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동차기업수를 통제하여 왔음.

그러나 1989년 7월 합리화업종 지정이 해제되어 기존기업의 생산차종 확대

와 신규기업의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2 . 競爭政策的 이슈

가. 유통구조

－ 유통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배타적 공급계약과 거래지역 제한인데 이에 대

한 각국의 입장과 기준이 상이하여 국제적으로 의견수렴이 쉽지 않을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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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오픈 딜러가 주류를 이루는 데 반해 일본은 전속 딜러가 보편적이

며, 독일은 딜러 판매와 완성차 직영판매가 공존하고 있는데, 미국은 1995년

美日 자동차 협상에서 일본에 대해 전속딜러제도의 철폐를 요구한 바 있음.

－ 국내 자동차 유통구조는 완성차업체의 판매부서 산하에 영업소 및 판매원을 두

고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는 직영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음.

한국의 완성차 직영 판매방식은 한국적 특수상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자동차 전속 딜러 방식에 비해 외제차 진입에 있어서 더욱 폐쇄적인

유통구조로 인식될 수도 있음.

나. 부품조달

－ 우리나라의 부품조달구조는 배타적 장기·전속거래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이미

美·日 자동차협상에서 미국은 이러한 거래관행을 진입장벽으로 간주, 일본에

시정을 요구한 선례가 있는 만큼 장기·전속적 하도급거래행위는 경쟁라운드에

서도 수직적 시장제한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 계열화촉진정책은 조립기업의 부품생산을 제한하고 장기·전속적 거래관계를 조

장한다는 측면에서 경쟁 제한적 조치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 해외투자시 부과되는 부품의 현지조달의무는 해당국의 국산화정책과 밀접한 관

련을 가지고 있지만 일종의 경쟁 제한적 조치에 해당될 수 있음.

다. 수입선다변화

－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은 1986년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되었지만 일부품목이

1996년에 이미 해제되었고, 남은 18개 차종 및 부품에 대해서도 오는 1999년까

지 완전 해지하는 것으로 예시된 바 있음.

－ 수입선다변화제도는 특정국가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GAT T

제1조(최혜국 대우) 및 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등 국제규범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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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형식승인제도

－ 세계적으로 자동차 인증제도는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문화적 그리고 법적 인식

의 차이로 국가별로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Post - UR에서 이슈화의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주요국도 사전 및 사후적으로 다양한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UN산하의 UN/ ECE (United Natio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에서 형식승인 항목과 절차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마. 차등세

－ 한국의 차등세율은 內外産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GAT T 제3조 2항(내국

민 대우규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한국의 자동차 생산

구조가 중소형차 중심이어서(2,000cc 이하급 생산비중: 98.8%), 누진적 세율구조

가 대형차 중심의 외제차를 결과적으로 차별하는 정책, 즉 제3조 주석에 위배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는 있음.

－ 한편, 한미 자동차 협상을 통하여 한국은 자동차 관련세의 차등폭을 완화한 바

있지만, 미국 및 EU는 여전히 한국의 자동차세제를 문제삼고 있음.

바. 외국인 투자

－ 자동차산업은 1980년대에 이미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이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제한적 조치들도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UR의 T RIMs (무역관련투자조치) 협

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그러나 OECD 다자간 투자협상에서 논

의되고 있는 사항에 비해서는 다소 미비함.

3 . 우리 産業에 미치는 影響

가. 유통구조

－ 규범화 내용에 따라 그 영향도 달라질 것임. 만약 경쟁 라운드에서 한국식 완성

차 메이커의 직영판매 방식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범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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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구조의 개편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자본력을 갖춘

딜러 부재, 완성차 메이커의 수익구조 악화 등으로 인해 부정적이겠지만 장기적

으로는 A/ S를 포함한 고객봉사의 강화,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관리비용의 절약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나. 부품조달

－ 한국 자동차산업은 세계적으로 일본 다음으로 장기·전속적 하도급거래관계가

잘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또 이것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원천이

되었던 것도 사실임. 따라서 경쟁라운드에서 장기·전속적 거래관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범화가 이루어지면,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부품수

입의 증가, 수주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일 것임.

－ 우리나라 완성차업체중 외국인 기업이 없는 반면 완성차업체의 해외진출은 급속

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조달의무의 완화는 국내부품산업에 순기능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음.

다. 수입선다변화

－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폐지가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될 전망임.

－ 수입대항력, 즉 종합경쟁력에서의 한일간 격차를 고려할 때 수입선 다변화의 해

제시 국내 자동차시장의 일제차 잠식 폭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제휴

선들이 한국시장의 직수출을 선호하여 첨단기술의 對韓 이전을 기피하는 등 기

존 협력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됨.

라. 차등세

－ 차등세의 규범화가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중적일 것으로 예상됨.

만약 경쟁라운드에서 차등세의 폐지 또는 차등폭 완화에 관한 규범화가 이루어

진다면 한국의 자동차세율은 고급차의 누진 폐지 또는 누진율 완화로 나타나게

되어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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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형차 중심의 수입차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되고, 한국의 자동차 생

산구조가 중대형차 중심으로 변화하게 됨으로써 주력 수출차종인 소형차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음.

한편, 자동차 관련세는 우리나라 稅收의 주요 재원이므로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세제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마.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에 관련되어서는 OECD가입을 목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 개방 및

제한해제를 했기 때문에 경쟁라운드가 실시되더라도 추가적인 제한완화 등은 거

의 없을 것으로 기대됨.

제한적 규제가 완전 철폐된다 하더라도 완성차산업에 외국의 주요 메이커들

이 진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 부품산업의 외국인 투자 증대는 한국의

취약한 부품산업의 기반을 강화시켜 주는 동시에 고용증대와 신기술 획득

등 우리 경제와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에 유익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4 . 對應戰略

가. 기본방향

－ 경쟁라운드와 관련된 쟁점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규범화가

될 수 있을지는 현시점에서는 명확하지 않음. 다만, 예상되는 국제규범을 염두에

두면서 국내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나. 세부대책

(1) 수입선다변화

－ 수입선다변화는 완전 해제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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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국의 완성차 관세율 8%는 미국,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더 이상의 관세인하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함. 관세인

하가 고급대형차 중심의 미국 및 EU차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

더라도, 소형차 중심의 일본차 수입은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일본차의 수입에 병행하는 한국차의 대일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일본

에 대해 한국 제휴선을 통한 완성자동차 및 부품의 OEM 수입을 확대하도록 하

는 한편, 부품부문의 對韓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함.

(2) 형식승인제도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교역 상대국의 안전기준이 한국에 비해 엄격한 수준에

있으므로 형식승인의 상호인정 확대 등을 통해 수입차 형식승인 제도의 절차와

승인항목을 최대한 간소화함. 또 장기적으로 UN/ ECE 등을 통해 형식승인 항목

과 절차의 국제적 표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3) 유통구조

－ 배타적 거래, 즉 일본식의 전속 딜러 방식이 경쟁라운드에서 이슈화될 가능성

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한국의 완성차 직판 방식이 이슈화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그러나 유통시장과 수입차 시장의 개방으로 국내 유통방식의 개편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어서, 국내자동차 유통에 있어서 전문 딜러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되어

야 할 것임.

－ 한국의 딜러 제도 도입은 전속 딜러 제도의 국제규범화를 지켜보면서 오픈 딜러

방식으로 유도함.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력 있는 딜러 육성을 위한 제도를 강구

할 필요가 있음.

(4) 부품조달

－ 부품조달이 전속적이라는 의혹를 축소하고, 부품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측

면에서 복수의 모기업에 수주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관계를 개방화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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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부품업체들은 개방, 진입장벽 완화 등에 따른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

절감, 품질개선, 연구개발력 강화, 납기단축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조립기업은 부품업체의 선정에 있어 가격, 품질, 납기, 신뢰도, 기술수준, R&D

투자수준 등 장단기적인 경쟁요소들을 망라하는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

에 의해서 부품업체를 선정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완성차의 해외투자시 부품의 현지조달의무는 우리나라 완성차업체의 해외진출에

있어 장애요소일 뿐만 아니라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의 해외생산을 가속화하여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 따라서 경쟁라운드 협

상에서 현지조달의무의 완화에 대한 규범화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임.

(5) 차등세제

－ 누진제 폐지 또는 누진율 완화는 국내 자동차 수요를 고급화함으로써 주력 수출

차종인 소형차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한국의 차등세제는 도로형편과 비

산유국의 특성에 비추어 타당성을 가지므로 세제개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세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고, 자동차관련세 항목 및

세율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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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通信産業

通信開發硏究院 崔 善 奎

1 . 情報通信産業 環境의 變化

- 현재 통신서비스산업 환경은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변화과정에 있음

즉, 전통적으로 독점이며 정부운영산업 이던 통신사업에서, 경쟁＋민영화＋

규제완화 가 일어나 통신서비스산업화 되고 있음

통신기술의 발전 및 수요의 고도화다양화는 이런 환경변화의 가장 주요한 배

경이며, 향후의 통신서비스산업은 글로발화된 시장경쟁구조를 갖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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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W T O 基本通信協商의 妥結

- WT O/ GBT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에서는 각국의 통신서비스산업

에 대한 시장접근을 보장하고, 규제제도의 투명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여 글로

발 경쟁체제의 구축을 촉진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하였음

구 분 현 행 최 종 양 허 안

외국인 지분소유

유선: 금지, 무선: 33%
동일인제한:
유선 10%, 무선 33%
KT 1%

98년부터 유무선 33% (KT 20% )
2001년부터 유무선 49% (KT 33% )
동일인제한 : 좌동 (단,KT 3% )

외국인 대주주 금지 99년부터 허용 (단, KT금지)

외국인 임원/대표자
외국인 임원: 1/ 3 이내
외국인 대표자: 금지

98년부터 제한 폐지

재판매

공중망접속 음

성재판매
금지

99년부터 허용(단, 외국인지분 49%제한)
2001년부터 외국인지분제한 폐지

이외 재판매 제한없음 제한 없음

사업자수 정부사전공고방식 주파수 제약에 의해서만 가능

국경간 공급 제한 가능

국내사업자와 상업적 약정체결하에 허용,
2000.12.31까지는 국내에 회사설립 없이
는 공중망접속 음성재판매 공급불가

규제원칙 국내규제원칙 적용 Reference Paper의 규제원칙 양허

일방향위성방송서비스

DT H/ DBS 위성T V방송
디지틀위성라디오방송

제한 가능 양허대상에서 제외

3 . 우리나라 規制制度의 分析

- 이러한 세계동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 통신서비스산업의 규제제도는 다음

과 같이 분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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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진입 퇴출규제

-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 승인제는 계속 유지 가능

-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절차, 허가기준, 정책적인 사업자 수 제한조치, 허가신청기각

의 사유, 재판매 허용 등에서는 규제제도를 어느 정도 조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음

※ 96년 말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사전공고제를 폐지하여 정책적인 사업

자수 제한조치를 폐지하고, 기간통신사업허가신청요령에 관한 고시(97. 3)를

통해 정기신청 및 수시신청 등 허가절차를 정비하였음

※ 새롭게 입법예고된 (97 . 5.)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는 재판매사업 허용을 위

해 별정통신사업자 개념을 도입함

※ 추후 법령상의 허가기준의 재정비 및 허가신청을 기각하였을 경우 요청이 있

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은 필요

나 . 요금 이용약관 규제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현재의 요금규제는 인가가 원칙, 신고가 예외로 되어 있

는 데, 경쟁의 확대와 더불어 요금규제는 신고가 원칙, 인가가 예외로 개선될 필

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요금인가)

※ 96년 말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가원칙신고예외에서 신고원칙인가

예외로 전환하였고, 최근에는 고시개정을 통해 예외적 인가대상도 시내전화

등 독점요금으로 대폭 축소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이외에 이용약관도 인가제를 유지할

필요

- 요금규제절차는 전문규제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정형화된 구체적 요금규제방식은

확정공표할 필요

물가안정 목적의 요금규제에서 통신시장 자원배분 효율화 목적으로 요금규제

의 목적을 일원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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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공정경쟁 보장장치

- 필수설비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그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96년 말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요금 및 이용약관의 인가대상 사업

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여 상호접속 및 설비제공, 정보제공 등의 의무

를 부여하였음

- 법제도나 상호접속고시, 설비제공고시, 공정경쟁보장지침 등을 통하여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정비는 잘 되어 있는 상태

※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경쟁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상호접속 ,

설비제공 , 회계분리 , 정보제공 , 불공정행위의 금지 , 규제기관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상태

- 향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은 보편적서비스 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체제 및 멀티미디어환경하에서 새로운 고도 보편적서비스 확보방안의 검토

를 통해 보편적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4 . 結 語

- 통신서비스산업은 90년 이후의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도입과 규제완화 정책, 그리

고 WT O 기본통신협상의 참여로 인하여, 많은 경쟁제한적 규제제도가 철폐되었

고 국내 시장구조 조정도 거의 완료된 상태

90년 부터 3차에 걸친 통신시장 구조조정으로 많은 신규사업자 진입

90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경쟁제한적인 규제제도의

철폐

- 법정허가기준의 정비, 요금규제기관의 일원화, 요금규제방식의 확정, 고도 보편적

서비스의 법정화 등 부분을 보다 정비한다면 경쟁라운드에 잘 대비하는 것은 불

론,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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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 告 産 業

韓國開發硏究院 李 在 亨

1 . 廣告産業의 現況

－ 광고산업의 구성 : 광고산업은 크게 광고주와 광고매체,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광고대행업으로 구성

광 고 주 : 광고산업의 수요자인 기업, 공공단체 등

광고매체 : 광고 공급자로서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사로 구성

광 고 업 : 광고의 수요와 공급 연결 및 광고제작기능

－ 광고시장의 규모와 특징

1995년 현재 우리나라 광고시장규모는 5조원에 육박하며, 1970년대 이후 연

간 10∼15%의 실질성장율 기록하였음.

매체별로 볼 때에는 신문(56.4%)과 T V (34.3%) 광고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

지 : 신문광고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1985년 45.0%→1995년 56.4%), T V

광고비중은 하락(43.1%→34.3%). 이는 T V광고의 공급제한과 가격규제에 기

인함.

－ 광고대행업의 산업조직적 특징

광고대행사는 질적양적으로 빠른 팽창을 보여 왔음. 예를 들면, 방송광고대행

사의 수는 1981년 4개사에서 1996년 11월 현재 총 175개사에 이름.

전체 광고취급고에서 상위광고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상위10사의 점

유율이 47.7%)

대형 광고대행사는 대부분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이하 계열광고회사 라

한다)임: 상위 10대 광고회사 중 9사가 계열광고회사

계열광고회사는 그룹내 광고를 독점적으로 취급(1995년 상위10대 광고회사

의 내부거래 의존도는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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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매체부문의 특징

방송광고는 공급이 제한 : 방송회사의 설립규제, 광고방송시간 규제

언론자유화에 힘입어 신문광고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후 공급 확대 : 신

문사 증가 및 지면 증대

－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개방

WT O체제하에서 상품교역에 비해서 서비스시장의 개방화는 미진 :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 광고시장의 개방은 다자간협상보다는 미국과의 쌍무적인

통상협상을 통해 진전.

광고업은 시장개방이 완료되어 앞으로 외국기업의 시장접근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쟁점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됨.

2 . 廣告部門에 있어서의 規制

가. 규제의 개요

－ 광고산업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구분

경제적 규제 : 광고매체의 진입제한, 광고료(방송광고) 규제, 공정거래법상의

표시·광고 규제 등

사회적 규제 : 광고내용, 광고방송시간, 광고금지 내지 제한 상품 등

광고는 산업의 특성상 사회적 규제가 상당 부분 경제규제의 역할

－ 규제주체별 구분

법률에 의한 규제 : 방송법, 정기간행물법, 약사법·식품위생법 등 개별 산

업관련법 등에 의한 규제. 사회적 규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정부대행기관에 의한 규제 :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심의회 등에 의한

규제. 특히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한 규제는 대부분이 경제적 규제임.

사적 규제 : 정기간행물의 광고료에 대한 암묵적 공동행위 혹은 인식의

공유 , 계열광고사와의 폐쇄적 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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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형별 규제현황

－ 진입 및 공급규제

광고매체의 설립 및 소유권 제한 : 방송사의 설립 및 겸영규제, 일간신문의

겸영 및 소유권제한, 외국인의 언론사업진출 제한 등

방송광고시간 규제

－ 판매독점 및 가격규제

방송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KOBACO라 함)가 법률의 위임에 의해

판매를 독점(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방송광고 요금은 KOBACO가 공보처를 대행하여 규제 : 이에 따라 방송광

고료는 신문광고에 비해 상승율이 매우 낮음. 1981∼95년간 방송광고료는

1.4배 상승한데 비해 신문광고는 5.4배 상승

－ 광고대행수수료 규제

광고매체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KOBACO에 의해 규제

KOBACO는 광고료를 수령하여 20%를 공제한 후 그 일부를 대행사에 수수

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공사의 수입으로 함. 이 수입은 공사의 운영비와

공사가 행하고 있는 진흥사업 등에 사용됨.

－ 기업집단 등의 계열광고회사와의 전속거래

계열광고회사를 거느린 광고주의 경우 대부분 계열내부거래가 이루어짐

－ 정부광고의 독점 대행

정부기관(입법사법제외) 또는 국영기업체의 모든 유료광고는 한국언론회관

(KPC)이 단독 대행하고 있음.

KPC는 정부광고를 대행한 후 총광고비의 10%를 대행수수료로 징수함.

－ 기타 사회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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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 이 제도는 사회적 목적의 규제이나, 광고업계에 가

장 큰 불만 중의 하나임.

광고방송시간규제 : 사회적 목적의 규제이나 직접 경제규제로서의 기능

3 . 競爭라운드와 廣告産業에 豫見되는 이슈

－ 광고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하는 많은 공적·사적 규제는 크게 개선되어

국제 경쟁룰상 특별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다음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판매독점권 및 광고요율, 광고시급 결정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통한 광고료 가이드라인(혹은 묵시적 담합)

계열광고회사와의 내부거래구조

－ 신문광고료 카르텔, 계열광고회사의 내부거래문제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

가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관행은 경쟁라운드보다는 통상협상의 차원에서 한국경제 전체가 안

고 있는 제한적 거래관행의 하나의 사례로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KOBACO의 방송광고판매독점권 및 가격결정권은 명백한 경쟁제한적 규제

로서, 이는 광고시장과 관련한 국제적인 경쟁정책적 이슈가 발생한다면 첫

번째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큼. 이를 지지하는 정부의 논리는 궁색함.

광고공사의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방송국, 광고회사 및 광고주로부터의 불만

도 적지 않으므로, 국내 광고산업의 발전과 경쟁의 촉진이라는 입장에서도

반드시 그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문광고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경쟁정책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기 보다는 경

쟁정책의 집행상의 문제임.

미국 등 선진국은 특히 가격과 관련한 사업자간 의사교류에 대해서는 국내

경쟁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에서도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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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법률의 집행, 혹은 법위반 행위의 적발(detection )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현안의 발생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계열광고사와의 내부거래와 관련한 문제는 경쟁법보다는 통상협상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반경쟁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는 한

도내에서는 거래의 자유는 보장됨. 따라서 개개의 내부거래를 경쟁법 위반

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종적인 분할구도가 경제전체를 구조에 지배되고 있다면, 시장기회의

봉쇄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일구조협

의(SII)의 전개과정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4 . 政策方向

－ 광고관련산업에 있어서는 경쟁라운드와 관련해서는 당장 큰 이슈가 발생하리라

생각되지는 않음.

그러나 경쟁라운드 이전에 국내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시각에서 광고산

업부문에 있어서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요인을 능동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

요가 있음.

－ 국내광고업체는 물론 외국광고업체의 불만도 경쟁정책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사

회적 규제와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광고산업의 특성상 사회적 규제가 경제규제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으며, 또

그 경계도 불투명하므로, 국내광고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규제

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광고심의제도 등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기능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사의 설립당시의 목적과 이후 15년간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검토하

여 공사의 기능 뿐만 아니라 존속 자체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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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이는 경쟁정책은 물론 규제완화, 공기업부문 축소 등 경제전반적인 자율화

와도 관련된 문제임.

－ 광고방송료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광고시장의 경쟁촉진과 독점이윤의 제거라는

양 측면에서 신중하고도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함

현행 광고방송료 규제하에서는 방송광고에 대한 가격의 수급조절기능이 전

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광고료의 결정에 있어서도 경쟁의 개념이 도입되어

야 할 것임.

방송사업은 정부의 허가에 의해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이에 따른

독점이윤은 당연히 환수되어야 할 것임.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이러한 독점

이윤은 광고시간을 배정받은 광고주에게 귀속됨.

따라서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적 가격시스템을 도입하되, 이를 통해 얻어진

독점이윤을 사회(정부)로 귀속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광고대행수수료 규제는 현행 광고방송료규제 및 방송광고공사의 기능 재편과 연

계되어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나, 이 규제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되

지는 않음.

광고대행업 시장은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행수수료 규제는

가격에 대한 영향이 중립적인 무의미한 규제임.

－ 신문광고업은 카르텔과 무질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임. 시장조건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가 시급한 과제임.

광고료는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가격카르텔의 한 유형으

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경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시장조건이 미비한 상

태임.

따라서 신문광고부문에 있어서는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작업, 언론의 사회

적 기능과 광고의 경제적 기능을 분리할 조건의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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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광고사 문제는 단기적·전면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공정거래법

에 의한 내부거래규제 등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장기적으로 광고업에 있어서 혁신적인 기업의 등장과 이들의 경쟁력의 확보

라는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국내 대형광고회사의 등장과 시장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다면, 강력한 외국 광고회사의 등장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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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 設 産 業

産業硏究院 朴 光 淳

1 . 産業發展

가. 산업현황

(1) 경쟁요인의 변화

－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이룩한 건설업은 1990년대에 들어서도 양적인 팽

창을 지속하였지만, 이에 걸맞는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

1993년 UR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내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해외시장에 적극적

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만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일한 선택이 되었음.

－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공사발주시 기준이 되어 왔던 가격경쟁위주의 입찰방식이

점차 기술경쟁위주의 입찰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건설업의 경쟁형태 변화

과 거

(1980 1990년대 초반)

현대 근미래

(1990년대 중반)

미 래

(1990년대 후반 21세기)

가격경쟁 품질경쟁 유연성경쟁

주요경쟁요소 주요경쟁요소 주요경쟁요소

가 격

기 술

품 질

⊙

△

△

가 격

기 술

품 질

△

○

⊙

가 격

기 술

품 질

공 기

서비스

△

⊙

△

⊙

⊙

資料 : 이규재, 21세기 건설업의 전망과 미래기술 , 「월간건설」, 1994. 11.
註 : ⊙ → 매우 중요, ○ → 보통 중요, △ → 약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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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WT O 체제의 출범과 정부조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의 개

방이 가속화되고 해외건설 시장의 문호도 확대될 전망임.

따라서 폐쇄적인 시장 구조하에서의 보호위주의 산업정책이 불가능하고, 외

국의 건설업체와 경쟁하는 무한경쟁시대로의 변화가 불가피함.

－ 시장구조 측면에서 우리나라 건설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

로 살펴보면, 전체의 92.8%에 해당하는 기업이 중소건설업체이며, 시장개방이나

대외경쟁체제전환에 따른 대응능력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의 비중

은 7.2%에 불과한 실정임.

계약액을 기준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점유율이 44.7%인 반면에, 대기업의

동 비율은 55.3%를 차지하고 있음.

(2) 기술수준과 국제경쟁력

－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수준은 원전시설이나 해안시설, 상·하수도 및 폐수·

폐기물처리시설, 교량 등의 시공기술이 선진국의 70 75% 수준으로 상대적인 열

위에 있음.

－ 한편 설계기술부문에 있어서는 화학공업플랜트가 선진국의 불과 55% 수준으로

가장 낮으며, 여타 대부분의 분야에 대한 설계기술도 60 65% 수준에 불과한 것

으로 평가됨.

－ 또한 세부시공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개도국 및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태국, 중국, 인도 등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기술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비가격경쟁력 측면에서도 국내외 시장에서 경합이 불가피

하게 되었으며,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은 여전히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가. 산업정책 평가 ( 경쟁정책과의 마찰 )

－ 비교적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

라의 산업정책은 대외지향적인 기조위에서 추구되었고, 이러한 기조가 성공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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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대외지향적인 산업정책 하에서 정부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필요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에 대

한 행정지도를 행하였고, 건설시장의 경우에도 이러한 근본적인 기조의 틀을 벗어

나지 못하였음.

－ 또한 국내시장에 대한 폐쇄적인 산업육성을 한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는 건설업

은 정부주도하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민간부문의 창의성이나 자생능력이

제고되기 어려웠음.

－ 그리고 건설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은 동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

한 경제적 진입제한 정책이 중심이었음. 반면에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음.

－ WT O 체제의 출범과 정부조달협상이 타결되었으며, 경쟁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설관련 여러 제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며 건설

업체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서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

는 분쟁의 소지가 될 여지가 큼.

다. 건설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현황

－ 1995년 한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은 위반건수

(927건)의 관련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총 피심인수(관련업체수) 2,447개업체

중 건설업이 702개사로 전체의 29.0%를 차지하였고, 제조업, 유통업이 각각

32.9%, 8.4%로서 이들 3개 업종이 전체의 70.3%를 점유하고 있음.

－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건설업의 경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무려 전체

의 73.6%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부당공동행위로써 20.2%를 차지하여 이들 2가

지 위반유형이 전체의 93.8%를 점유하고 있음.

－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실태를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시정조치된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는 어음할인율 미지급 (860건), 대금미지급 (585건), 선

급금 미지급 (503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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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기업간 발생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는

최근 수년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상당 부분이 중소·중소기업간에 발생한

반면, 건설업의 경우는 대·중소기업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 큰 대조를 보임.

－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으로 현재 8개의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건설과

관련된 분야는 6개임.

2 . 競爭政策的 이슈

가. 건설업 면허제도

－ 1995년말 기준으로 일반 및 특수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는 총 2,966개사이며 보유

하고 있는 면허수는 3,316개에 이름.

－ 우리나라의 건설관련면허는 건설업법을 포함하여 13개법 16개 업종으로 다원화

되어 있으며 건설업자는 업종별로 면허기준을 갖춰서 면허를 획득하여야 함.

특히 업종별로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가지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건

설공사(예: 토목공사와 철강재설치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해당되는 면허를 모두 보유해야 함.

나. 입찰·계약제도

－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는 대륙법 계통으로 영미법에 비해서 통제와 규제가 강한

특징을 갖고 있음.

－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국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 일반경쟁

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경쟁입찰이 가장 많은 편임. 미국은 공개입찰

(연방정부 및 뉴욕주 등의 주정부)과 제한경쟁입찰(메사추세츠주 등의 주정부)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역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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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이 주로 채택되고 있음.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수의계약제도, 지명경쟁제도, 제한경쟁제도, 일반경

쟁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제한경쟁과 함께 수의계약방식을 주로 채택하

고 있는 점이 선진국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임.

－ 입찰제도를 선진화할 경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공개경쟁시 입찰희망자

를 사전 혹은 사후에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자료의 정립인데 우리나라는

자료위주의 심사보다는 도급한도액의 설정이나 건설업면허의 보유여부 등 여타

선진국들이 주로 채택하지 않는 심사방식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각국의 공공공사 입찰제도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한국

수
의
계
약

특정인
교섭형

수의계약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단독
비공개입찰

경쟁을
수반하지 않는
계약 교섭 수의

계약
수의계약

수의
계약

복수인
교섭형

교섭형
비공개입찰

경쟁을 수반한
계약교섭

제
한
경
쟁
입
찰

선정형 선정
경쟁입찰

제한적
입찰
지명경쟁
입찰

일반
경쟁입찰

지명
경쟁

공모형 제한경쟁입찰
(메사추세츠주
등의 주정부)

제한적 입찰
제안모집

제한적
입찰

제한
경쟁

제한적 입찰

공개입찰

공개입찰
(연방정부 및
뉴욕주 등의
주정부)

공개입찰 공개경쟁입찰
공개
입찰

일반
경쟁

주 : 사선친 부문은 각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입찰제도임.

－ 우리나라의 입찰·계약현황을 살펴보면 95년 건수기준으로 수의계약이 55.3%로

서 가장 높고, 제한경쟁방식이 18.7%를 차지한 반면에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비

율은 19.5%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과거에 비해서 제한경쟁방식이 점차 줄어들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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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도급제도

－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建設工事(공사금액 7억원 이

상)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이를 下都給(義務下都給 比率)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一般業體가 전문공종의 해당 특수공법이나 신기술을 개발해도 당해 공종이 전문

공사이므로 수주할 수 없으며 이의 수주를 위해서 전문면허를 보유할 수도 없

으므로 사실상 신기술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專門業體가 일반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전문면허를 반납해야 하므로 전문면허로 축적한 시공기

술과 경험의 사장이 불가피하게 됨.

－ 일괄하도급의 금지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외에 전기공사 등의 시공과 이들 공사의 설계 등을 일

괄하여 수급하고 이중 시공부분을 하도급할 경우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일괄하

도급 금지규정에 위배됨으로써 건설업체의 종합능력 배양이 저해되고 있음.

－ 재하도급 금지제도의 경직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훨씬 더 심각함. 건설업은

건설시공의 특수성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도화된 도급라인보다 훨씬 복잡하고

多樣한 下都給 構造를 갖고 있음.

따라서 이같은 僞裝直營, 免許貸與 등을 통한 不法下都給인 비공식적인 하

도급거래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면, 하도급 비율은 대략 50% 수준에 달할 것

으로 추정됨.

3 . 우리 産業에 미치는 影響

－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의 영향은 국내업체의 대형화·선진화·E&C화의 촉진, 선

진 건설기술 및 관리기법의 습득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대형 기술집약

형 공사의 외국업체 독점, 국내업체의 외국기업 하도급업체로의 전락 가능성,

국내업체 간의 과당경쟁 등의 부정적 측면도 클 것으로 예상됨. 한편 해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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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시장다변화, 발주국의 수주여건 개선 및 해외수주기회의 확대 등이 예상

되나, 기술경쟁력이 낮아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자금조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하

여 단독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가. 도급한도액 제도

－ 건설개방시에 외국업체가 도급한도액에서 상위의 순위를 차지하는 경우 현행 도급한

도액제도가 국내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큼.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내년부터 도급한도액제도를 시공능력 평가제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임. )

나. 적격심사제도

－ 적격심사제도는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제도이기는 하나 심사기준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이 공사수행 능력, 시공계획 및 입찰

금액의 종합평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시장 개방시 선진국 대형 건설업체

들의 수주잠식이 예상됨.

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

－ 동 제도는 자유시장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며 현재에도 예정가격을 탐지하기 위해서

업체들과 계약담당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문제가 되는 제도로서 제도 자체의 존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라. 연대보증인 제도

－ 동 제도는 지나친 발주자 중심의 계약이행 담보제도로서 건설업체 상호간에 연대보

증을 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고 일종의 카르텔 즉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 새로운 안

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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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對應方案

－ 우리나라 건설관련산업의 면허·등록관계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으며 건설공

사관련 정책수행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면허권자인 관련부처도 건설교통부

외에 환경부, 과기처, 통상산업부, 체신부, 문화체육부, 내무부 등으로 다원화되

어 있기 때문에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여러 정책 가운데 공공공사의 입찰·계약제도 및 이의 운용과 관련된 개선책도

경쟁메카니즘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솔선하여 공정거래의 개념을

확고하게 정립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 정부가 각종 제도의 운용에 임의로 개입한다는 비판

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과 관련된 규제완화와 개방정책을 성

공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추방하고, 부실한 건설업자

들은 시장경쟁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 특수면허폐지를 비롯한 면허체계 조정 : 면허제도는 1988년, 1992년 두차례의 완

화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의 근본 원인이 되어 시장개방과 더불어 추가적인 개

선이 불가피함. 면허발급주기를 수시발급하는 것은 물론 특수면허를 폐지하고

일반건설업면허 및 전문건설업면허 체계안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면허체계를 단

순화할 필요가 있음.

－ 적격심사낙찰제도 등 입찰·계약제도의 객관성 확립 :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에

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일반경쟁입찰이 보편적인데 우리는 아직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이 많음. 보다 선진화된 경쟁입찰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는 업체선정기준이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최저낙찰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격 심사낙찰제도의 운영이

확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재하도급의 탄력적 허용을 통한 하도급제도 개선 : 현행의 일괄하도급 금지는

근본취지를 만족시키고 있으나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오히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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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업체에 의한 불법하도급을 조장하고 있음. 재하도급의 획일적인 금지보다는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제도보완이 필요함.

또한 전문건설업에 대한 의무하도급 비율의 설정도 지나치게 업역을 구분하

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장직영이나 면허대여 등 비공식적인 하도급거래가 형

성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및 전문건설업 의무비율을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불공정거래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상당

부분은 상호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도급 분쟁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건설산업은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수요자가 사전에 최종재를 다른 완성재와

비교하여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자칫 적정한 경쟁 이 아닌 가격만의

경쟁 체제를 띄기가 쉬우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보다 경쟁체제면에서 문제

점이 커서 협상이 구체화될 경우 미국, EU 등의 문제제기가 예상되며 이에 대

한 개선이 요구됨.

여기에서 적정한 경쟁 은 가격과 품질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쟁체제를 의미

함. 일본도 건설업에서 공정한 품질경쟁을 어떻게 실현시켜야 하는가가 중

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CR을 주도하고 있는 EU 국가들이나 미국은 적정한 경쟁 시스템이 보편

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쟁의 틀을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재

구축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부실시공의 방지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복

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해외시장에서 자국의 건설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차원의 정책을 국

가별로 비교해 보면, 조세나 anti- trust rule 등에 있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CR에서 미국측이 이러한 국가간의 차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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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通産業 및 隘路設備를 가진 産業

韓國開發硏究院 南 逸 聰

1 . 論議의 背景 및 問題의 提起

－ 경쟁라운드에 대한 논의는 본래 무역자유화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제기

되었으며, 향후 WT O 및 OECD에서의 움직임도 결국 미국과 EU의 무역정책적

입장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유통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가시

화된다면 일단 시장접근문제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재판매가격유지 등 시장접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에 대해

서도 국제규범화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음 .

－ 한편 OECD 등 국제적 포럼에서 애로설비를 가진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문

제가 활발히 토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에 대한 경쟁도입, 접속의 보장, 접속

조건의 표준화에 대한 국제규범이 어떠한 형태로던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음 .

통신산업은 이미 개방 대상이 되었으며, 산업의 특성상 애로설비인 시내망

에의 접근보장 및 접속조건 등 경쟁정책적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어

느정도 도출되었음.

가스, 전기 등 현 시점에서 개방과 무관한 여타 산업에 대해서도 OECD 권

고안 등의 형태를 통해 접속조건 등 경쟁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

제적 규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음 .

－ 본 보고서에서는 유통산업과 애로설비를 가진 산업에 대한 경쟁정책의 국제규

범화 방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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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流通産業

가. 현황

－ 96. 1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규제대상인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에 대하여 점포수 및 점포 면적에 관한 제한이 철폐되어 유통단계는 사실상 개

방되었다고 볼수 있음 .

그러나 수입선다변화정책에 의해 가전제품 등 산업정책상 보호대상인 일부

품목의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해당 품목에 대한 유통시장 개방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임.

－ 유통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외국업체의 국내 유통시장 진출은 미미한 형편임.

직접 투자보다는 기술제공 사례가 많으며, 총 투자액도 미미함.

이는 1996년 1월 이전 매장면적과 점포수를 제한했던 점, 수입선다변화정

책, 외국인토지취득에 대한 제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국내 유통시장에는 시장접근을 가로막는 대표적 상관행인 배타조건부거래가 제

조업자 주도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정책의 방향

이 불분명한 상태임.

경쟁라운드가 열리고 유통분야가 협상의 대상이 될 경우 배타조건부거래가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백화점, 수퍼마켓, 기타 순수 유통업체의 상관행이 경쟁라운드에 의해 심

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됨 .

외국계 백화점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할인특판에 대한 규제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외국계 백화점의 국내진출이 용이하지 않고, 현행규제가

중소업체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외 인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임.

그러나 할인특판은 경쟁라운드와 무관하게 국내효율제고 차원에서 철폐되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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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전유통산업에 대한 대책

－ 가전산업은 배타조건부거래가 문제가 될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임 .

배타조건부 이외에도 끼워팔기, 물량강요(밀어내기), 가격차별화 등의 상관

행이 공정거래 문제가 될 수 있음.

－ 가전산업은 제조단계가 삼성, LG, 대우에 의한 집중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유통단계 또한 가전 3사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T V수상기, 에어컨, VT R,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 각각에 대하여 3 사의

점유율이 90% 내외이며,

유통단계 또한 3사에 의해 장악되지 않은 독립유통업체들의 점유율이 미미

한 실정임.

－ 3사의 배타조건부거래는 명시적인 계약을 통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유지되고 있

으며, 아직까지는 공정위의 규제를 받지 않아 왔음 .

이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공급거절, 공급조건의 차별 등 각종 제재를 가하

여 암묵적 배타조건부 거래를 유지해 왔음 .

－ 가전 3사의 배타조건부 거래는 제조단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잠재적 진입을 저

해하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으며, 유통단계의 경쟁도 저해하고 있음.

가전 3사는 배타조건부 거래를 유지하는 명분으로서 외국산 가전상품의 국

내유통단계 접근 저지를 내세워 왔으며, 따라서 시장접근 봉쇄가 해당 상관

행의 실제적 효과임을 분명히 하여 왔음.

－ 배타조건부 거래는 수입선다변화정책이 시행중인 기간에는 외국업체에게는 사

실상 영향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는 명백함.

또한 수입선다변화정책이 철폐될 경우 일본 상품의 수입을 막는 데는 역부족

일 것임.

－ 따라서 가전 3사에 의한 배타조건부 거래를 불법화하여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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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는 한편, 대외개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서류상 계약 뿐 아니라 암묵적 계약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간판, 진열 등에 대한 계약내용도 규제해야 할 것임.

가전 3사가 주장하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는 민사상 문제일 뿐이며, 공정거

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핑계가 될 수 없음 .

－ 한편 시정접근봉쇄효과가 배타적 거래에 따른 효율제고효과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23조 5항의 부당한 배타적 거래 에 해당되도록 지침을 명문

화하는 것이 필요함.

3 . 隘路設備를 가진 産業

가. 논의의 배경

－ 수직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구조를 띤 산업의 수직적 단계 중 한 단계가 자연독

점인 경우 이 단계 내에서의 독점 폐해뿐 아니라 이 단계에서의 독점력을 이용

하여 수직적 구조의 여타 단계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대두됨.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자연독점인 단계를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 ),

또는 애로설비(bottleneck facility )라 부르고 있음.

－ 애로설비의 중요한 예로 거론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통신산업의 시내망

전력산업의 송, 배전망

철도산업의 지역망

항공산업의 공항시설(발착에 필요한)

위성산업의 발사체(로켓트)

금융산업의 AT M 설비망

가스산업의 공급망

－ 이러한 산업은 대부분 과거에는 수직적 구조 전체를 자연독점산업으로 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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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금지하고, 독점으로 유지하는 한편 최종 소비자 요금을 규제하는 방식의

정책이 적용되었음.

－ 그러나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과거 end- to- end 차원에서 자연독점성이 있다고

인정되었던 산업의 일부 수직적 단계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또한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수직적 구조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경쟁이

가능한 단계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음.

－ 그러나 통신의 시내망, 전력의 송배전망이 여전히 독점으로 남아 있음에 따라

통신의 장거리 시장이나 이동통신시장, 전력의 발전시장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

쟁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음.

－ 애로설비를 보유한 산업에 대한 경쟁정책의 핵심은 애로설비를 보유한 애로설비

독점기업이 애로설비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수직적 구조 내 여타 단계의 경쟁

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한편 각 수직 단계에서 생산 및 배분적 효율을 극대화하

도록 접속조건이 결정되도록 하는 데 있음.

애로설비의 독점기업이 접속료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막는 한편,

접속료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하류시장에 비효율적인 진입이 발생하고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며,

규제에 의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정책과제임.

나. 접속료 정책

－ 합리적인 접속료 제도는 애로설비를 가진 산업의 경쟁체제 확립에 필요조건이

며, 통신시장과 같이 개방대상인 산업에 대한 경쟁정책의 핵심 사항임.

－ 접속료에 관한 이론은 ECPR, Ramsey Pricing , 원가에 입각한 접속료 등이 있음.

Ram sey流의 접속료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음.

ECPR은 최종소비자 요금에 대한 수익률 성격의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환

경하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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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원가에 입각한 회계적 접속료는 원가의 의미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

며, 많은 회계학자들은 이중 접속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직접 원가를 접속

료로 하는 데 찬성하고 있음.

－ 애로설비를 갖지 못한 신규진입자들은 가능한 한 접속료를 적게 내고자 하기 때

문에 접속에 필요한 직접원가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애로설비를 보유한 기존업

체는 ECPR을 지지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접속료는 특정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님.

즉, ECPR에 의한 접속료와 직접 원가에 따른 접속료의 중간에서 적당히 결

정되고 있음.

이는 통신산업에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진입자를 보호하는 정책

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애로설비를 보유한 기업이 총자본과 총비용에 의한 수익률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 ECPR로부터 일탈하여 직접 원가에 가까운 접속료를 받게 하는 것은

결국 요금인상요인을 제공하게 됨.

－ 또한 적정 수준 미만의 접속료 책정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가에 대한 의

문이 존재하며, 이러한 접속료가 필연적으로 애로설비를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접속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으로 부의 이전을 수반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진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부의 이전은 형평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시장개방 대상인 통신산업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된 접속료는

국내업체가 국내시장에 진출한 해외업체를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함.

미국이 자국 통신시장 내의 접속료를 ECPR에 비해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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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지만, 향후 세계통신시장의 개

방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개방 이후 국내에 진출할 외국사업체는 AT &T , NT T , BT 등 세계 유수의

초유량 기업들로서 신규사업자 차원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부적절함.

－ 따라서 기본적으로 ECPR에 입각한 접속료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교차보조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요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

는 것이 필요함.

이는 개방을 앞둔 통신산업에는 조속히 필요한 사항이며,

전력 등 여타 산업에 대해서도 경쟁도입과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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